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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

1. 대한민국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반헌법적 시장규제로 기업을 옭죄는 규제공화

국이다. 그럼에도 임기 반환점(9일)을 앞둔 문재인 정권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 등의 국회통과가 난망하자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규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일(8일)부터 시행되는 특경법 시

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2. 특경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행위로 이익을 준 기

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한다. 경쟁 기업에 이익을 주고,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

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배임·횡령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한

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일가가 회사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시민

단체의 건의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3. 정부가 시행령만을 바꿔 기업 활동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간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민간

기업의 경영에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게 한 헌법 제126조에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

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경영권 박탈로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침해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 경제사범으로 재판을 받

은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정을 따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법제는 명백히 권

력분립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고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

4.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취업대란에다가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며 경상수

지마저 적자에 빠졌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 한다. 내년 여건도 불투

명하다. 경제상황은 이렇게 악화일로인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의 자유를 국가가 위헌적으로 

통제하려는 쪽만 가리키고 있다. 어려운 경제에 자칫 그 불씨마저 꺼버리고 논란만 유발하며 국

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헌법과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진정 어떤 정책과 법률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제발 

심사숙고하고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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